
 

학 생  신 분 합 법 화 
캠 페 인 에 
함 께  
해 주 십 시 오 . 

이민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1. 여러분의 상원 및 
하원의원(202-224-3121), 
오바마 대통령 
(202-456-1111)에게 전화를 
걸어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원을 모르시는 분은, 
www.congress.org에 접속하여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원을 찾으십시오.  

2. 여러분의 학교에서 
드림법안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드림법안 지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3. 미교협의 이메일 소식지를 
신청하여 향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동 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 또는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로스 앤젤레스 전국 사무실
323-937-3703
워싱턴 디씨 사무실
202-339-9318
www.nakasec.org   

민족학교
323-937-3718
www.krcla.org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88-9158
www.chicagokrcc.org   

All the children in the country should be children of the country.
- Bob Moses

드림법안은 우리 청소년의 희망입니다. 
드림법안 안내서

청소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촉망 받고 재능이 많은 이 나라의 미래 인재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년 65,000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꿈을 간직한 채로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들은 이민자의 자녀들로  미국에서 자라난
   학생들로, 그들이 조국이라 부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장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사회적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미비학생들이 처해 
     있는 곤란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신분상의 문제로 재정 보조, 장학금은 물론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전공분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추방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 제정 최소 5년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미국에 입국할 당시 15세 이하였던 자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를 통과한 자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 합법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거나, 2년 이상 미 
군인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셋 중 한 가지를 문제없이 수행한 학생들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거주민 학비 혜택: 대부분의 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   
          혜택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민 신분상의 문제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타주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비는 거주민 학비에 비해 몇 배나 비쌀 뿐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학 진학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주, 총 10개의 주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혜택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중입니다 . 다른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의 10개 주에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의 학교에 일정 기간 동안 재학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3.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갖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것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민자 학생들에게 희망을
드림법안(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은 2001년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도 어김없이 3월 26일에 상원(S.729)과 
하원(H.R. 1751)에 동시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에 부합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의 꿈을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림법안 수혜 자격조건:

취득취

           

이 

 
 

전국적으로 18세미만서류미비이민자는 1백 7십만명이고,
코리안아메리칸 5명중의 1명은서류미비자이며,

이들중상당수는 18세미만청소년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 나라의 아이들이다. 


